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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성립 요건이 초래하는 중앙집권적 정당 구조

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역정당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5개 이상의 시・도당 확보
및 각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엄격한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정당의 전국적 규모 확보와 난립 방지라는 명분 아래 헌법재판

소의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대양당 중심의 과점 체제를 법

제화하고, 지역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는 중앙정치의 하부 단위로 종속되었으며, 지방의원이 지

역주민보다 중앙당 공천권자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현행 제도가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

을 분석하였다. 첫째, 정당의 ‘조직 자율권’을 포함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

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둘째, 지역 기반의 신생 정치 세력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어 평등권과 정치적 기회균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셋째, 중앙당

의 공천권 독점과 하향식 결정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자치 원리를 훼손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저해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정당법상의 ‘수도 소재 중앙당’

및 ‘5개 시・도당’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의 법적 지
위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지역정당이 활동하는 지역 내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

표제를 확대하고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소수정당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투명한 회계 관리 체계를 전제로 ‘지구당’ 제도를 복원하여 지역정당과 연계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일상적 정치 참여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에 포섭된 지역 정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치적

권력 분립’의 단초가 될 것이며, 향후 정당법 개정 및 지방자치 관련 입법 논의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 (2026.01) 63∼90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92 (Jan 2026) pp.63∼90.
http://doi.org/10.17248/knulaw..92.202601.63



64  법학논고 제92집 (2026. 01)

∙ 투고일 : 2026.01.10. / 심사일 : 2026.01.27. / 게재확정일 : 2026.01.29.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은 아직도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

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당의 체질과 운영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민주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현실적 맹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과 동

시에 미・소 양국의 분할 점령에 의해서 양분된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단정(單政)수립을 보게 되었다. 제1공화국의 성립은 국내의 정치세력

간의 공정한 정치적 경쟁에 의해서 수립되기보다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혼란과 미군정이라는 외압의 영향으로 수립됨으로써 이후 정

당정치의 건전한 토양이 마련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

들이 당내의 민주적 조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당(公

黨)의 성격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당(派黨)적 성격이 강하여 각 정

당의 주요관심사 역시 정책과 노선을 기조로 한 정치적 경쟁보다는, 여당의 경

우에는 권력승계를 위한 파당 경쟁에, 야당의 경우에는 야당내의 지도체제를

계승하기 위한 파당 경쟁에 몰입하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야

당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권의 타도를 위해 노선과 인맥을 벗어난 연합전선을

구축한 실례도 있었으나 이 또한 파벌적 성격으로 오래가지 못했고 야당의 파

당적 정쟁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물리적 힘에 의한 정권

교체를 가능케 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조직화하여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투입하는 필수적인 ‘민주주의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이러한 정당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당설립의 자

유와 복수정당제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선언

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정당 운영의 근거가 되는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1) 김학준, “해방후 한국 정당변천사연구”, 국사관논총 제2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9, 253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지역정당, 지구당,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법, 지방자치, 정당민주주의, 공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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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거대양당 중심의 과점 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

하고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며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정

작 지역의 특수한 현안과 주민의 이익을 밀착해서 대변해야 할 지역정당의 존

재는 정당법상 ‘수도 소재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 확보’ 요건에 가로

막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는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 단위로 종

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방의원이 지역주민보다 중앙당 공천권자의 의

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2)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확대 해석,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의 다원화 요구는 지역정당 금지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

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과 중앙정치의 폐쇄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정당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의 표현이 아니라, 헌법상 지방자치와 민주주

의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고찰하

고, 지역정당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어 현행 정당법상 중앙당 및 시・도당 요

건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

로 검토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 해석의 가능성

을 타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당이 활성화된 국가들을 소개하여 지역정당 도

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당의 자유와 지역정당의 개념

1. 헌법상 정당의 본질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

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

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인 주

권이 특정 개인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 아래, 이를 현실 정

치에서 실현하는 통치 체제이다.3) 민주적 정치체계에 있어 정당은 공정한 경쟁

2) 최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경 시의원이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

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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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정권을 담당하기도 하며, 반대로 지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야당으로 남아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

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은 유권자인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바를 집약

시켜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많은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도, 정당이 민주

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당을 단순한 사적 결사

체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집약하여 국가의사결정에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4) 정당설립의 자유는 시민이 정치적 결

사체를 조직하여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당의 자유를 “정당을

설립할 자유,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 그리고 정당의 조직 형태를 자율

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는 정당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제도로 이해하면서, 정당제도의 존립

과 기능이 헌법질서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5) 특

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직의 자유’이다. 정당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출

것인지, 혹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치에 집중할 것인지는 정당의 자율적 선택

에 맡겨져야 한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 정당의 조직 규모나 사무소의 위치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정당법상 설립 요건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한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를 지닌다.

2. 정당의 법적 성격과 유형

정당의 성격은 정치적 결사체이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사

적・공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조직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정당의 성격은 이중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이 모여서 구성하니 사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정당법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정당은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

3) 나종만,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활성화”, 한국민족문화  제77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2020. 11, 516면.

4)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결정, 판례집 16-1, 422, 434.

5)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결정, 판례집 11-2, 800, 8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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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

소원심판 청구능력은 인정되며, 등록취소된 정당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이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 구별된다.

이처럼 정당은 사적 결사로서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정권획득과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공적 기능을 모두 갖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6)

정당의 기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원의 조직화된 참여가 이루어진 지

구당 혹은 지방정당이라는 단위에서 시작하고, 이런 단위들이 정당의 구성단위

가 되어 전국적 정당조직(전국정당)을 형성하게 되었다.7) 한편, 정당의 다른

유형으로 지역정당이 있는데, 여기서 지역정당(Local Party)이란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광역시・도 또는 기초지자체)을 활동 범위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대변

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정당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새로

운 유형의 정당을 말한다.8) 이는 전국적 이슈를 다루는 전국정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정당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선거 전용형’으로 국회 진출보다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집중하여 지역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다.9) 둘째,

‘지방 분권형’으로 지역적 기반을 확고히 다진 후,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와

연대하거나 중앙 의회에 진출하여 지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형태다. 셋째, ‘풀

뿌리 근린형’으로 마을 공동체나 근린 생활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소규모 정당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6) 성낙인, 헌법학 (제25판), 법문사, 2025, 237-238면; 정재황, 신헌법입문 (제13판), 박영사,

2024, 128-129면.

7) 정철, “헌법상 지방정당의 역할과 보장”, 세계헌법연구 제22권 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

회, 2016. 12, 3면.

8) 하세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당의 육성”, 한국지방자치연구 제9권 제2호, 대한지방자

치학회, 2007. 8, 28면.

9) 원혜영 의원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4390); 천정배 의원안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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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정치의 중앙집권성과 지역정당 부재의 문제점

정당은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적 의제로 구조화하고, 이를 선거를

통해 권력구조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개방성과

경쟁성은 정치적 대표성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정당 구조는 극단적인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다. 현행법상 서울

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역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모든 정치적 의

사결정을 수도권 중심으로 획일화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역정치는 중앙정치

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며, 정작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은 거대

정당의 전국 단위 공약에 밀려 소외되기 쉽다.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중앙정당

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중앙정당이 지역주의와 맞물려 선거에서 지역의 정치・
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 영남과

호남 지역의 경우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다.10)11) 또한 전국정당들이 특정 지역의 민심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12)

전국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는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점

을 갖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의사나 지역적 이해관계의 제도권 진입을 어

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정당 논의의 헌법적

배경을 형성한다. 지역정당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점유’를 심화시켰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상황

에서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전국정당의 하부 조직에 투표할 수밖에 없으

며, 이는 지역 내 건전한 정책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역정당

의 허용은 단순히 정당의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 포섭된 지역정치

10) 고선규・이정진,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정논총 제13권 제1호, 한

국의정연구회, 2018. 1, 115면.

11)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서 401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39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고, 이 중에서

99명이 비례대표의원이다. 이처럼 지역정당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설립 자체가 원천

적으로 봉쇄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지역 현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통로로서, 정당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중앙집권적 정당 구조를 고착화하여 왔다(윤왕희,

“한국에서 지역정당(local party)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주

민자치정당’ 허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 12집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7면).

12) 노기호, “정당설립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정당법 상의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35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24. 5,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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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치적 권력 분립’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Ⅲ. 정당법상 정당활동의 한계와 헌법적 쟁점

1. 정당활동의 한계

(1) 정당민주주의의 위기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는 사회적 갈등을 수렴해야 할 정치

적 대의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역시 민주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질적 성장이 더딘 상황인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추인 정당정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시민의 역량이 상향식으로 결집되고 정당이 이를

효과적으로 매개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정당정치의 복원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선결 과제이다.13)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에 해당하는 단적인 예로는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인

한 지구당의 해체에서 비롯된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14)은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의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사건에서 시작된 정당에 대한 국

가통제의 극명한 사례로 등장한다.15) 이처럼 민주주의는 늘 유능하고 효율적

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이유로 민주주의는 위태롭다. 민주주의의 위

기는 장기집권과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행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의

모습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집권층

이 정해진 임기 내에 얼마든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2) 정당등록의 기준

정당에 대한 절차적・행정적 규제로서 정당등록제가 정당법상 규정되어 있

다. 하지만 정당의 정당등록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다.16) 정당

13) 윤왕희, 앞의 논문, 3-4면.

14)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결정.

15) 한상희, “정당정치와 헌법”, 일감법학 제35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0, 404-405면.

16) 조원빈,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안 연구 ,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

회입법조사처, 2025. 12, 7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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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기준은 200명 이상의 정당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그리고

최소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해야 한다.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이 완료되었으면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다.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5일 전까지 창당대회 일정을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대

회 일간신문 공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대표, 최고위

원, 사무총장, 회계책임자를 선출・임명하고 중앙선관위에 당헌・당규, 관련 주
요 인사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창당 이후 법적 확인 절차인 선거

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이 수리되면 비로소 공법적으로도 정당이 된다. 이때 최

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의 0.01%에 해당

한다.17) 이런 당원 기준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기준에 해당된다. 이처럼

정당등록의 기준은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소수정당들의

정치 입문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18)

(3) 지역감정의 고조

우리나라 정당정치에서 지역감정은 오랜 기간 문제로 남았다. 박정희 정부

시절, 정부가 영남 지역에 집중적인 경제 개발과 투자를 하면서 지역 간 경제

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했고, 정치적 경쟁 구도

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지역 간 갈등은 선거철마다 더욱 격화되어, 특정 지

역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지역감정

은 정치적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강한 편이다. 미국이

나 유럽에서도 지역주의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만큼 한 지역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남부와 북부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영

남 지역이 주로 보수정당을, 호남 지역이 주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매

우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보다 지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정치적 비효율성을 초래하

17) 헌법재판소에도 5개 시도당 및 각 시도당 당원 1000명을 요구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들어온 바 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

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이유로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결정).

18) 고선규・이정진, 앞의 논문,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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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시기 호남 홀대에

점차 경합주로 변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호남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계 지지층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특정 지역 출신 정치인이 그 지역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현상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대립

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어서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

하고 있다.19)

(4) 정당의 단명

우리나라 정당의 수명은 몹시 짧은 편이다. 그 이유는 정당정치가 오랫동안

거물 정치인 계파에 기초하는 이합집산을 거치고, 계파의 소멸 및 이합집산에

따라 정당도 같이 운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정당 사상에 매몰되지 않음으로써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

다는 장점도 있으나, 짧은 정당 수명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적 피로감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에

정치인들이 매몰될 위험이 높기에, 극단적인 평론가들은 인물 정당의 과두정,

대선캠프 정당에 가까운 가짜 정당정치라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

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세대를 풍미한 삼김시대(三金時代)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합당이나 당명 개정이 정치권에서의 이미지 마케팅으로 선

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012년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주통합당에까지 지지율이 뒤쳐지기 시작하면서 차기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하였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상

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

였는데, 이러한 전략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 역사상 등록되었던 정당은 무려 200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대중들 눈에 보이는 정당은 드물다. 선거 때마다 수십 개의 정당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정당은 49개

인데, 이 중에서 원내정당은 7개이다.20)

19) 정상우, “정치적 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 기능 회복”, 헌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헌

법학회, 2024. 12, 445-452면.

20) 2026년 1월 19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162석), 국민의힘(107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

당(4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이다(https://www.nec.go.kr/site/

nec/ex/bbs/List.do?cbIdx=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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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자 공천방식의 문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

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과 같은 하향식 방식이 여전히 합법적인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략공천의 근거가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이를

정당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

다.21) 그러나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은 정당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

선거권 보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22)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은 공

직선거법상 규율대상인 ‘공직선거’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규율이 적용

된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후보 추천 과정에 적용한다면,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공천’은 배제되어

야 한다.23) 지도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담보하라는

헌법적 요구에 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주요 의사결

정시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주요 정당들이 지도부의 의결

만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에 의한 권한 독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 공천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개인의 능력과 자질보다

는 중앙당의 눈치를 살피는 줄서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고, 공천헌금으로 인한

정치부패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24)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나 최

고위원회 등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앞서 ‘당원총회’의 의결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당원들의 집단적 의사가 공직 후보자 추천의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함으

로써 정당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도하려는 제도적 노력이다.

21) 기현석, “정당의 민주적 공천방식 관련 논의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충

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1, 147면.

22) 이부하,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20. 6, 101면;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연

구”,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1. 6, 248면.

23)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2호, 헌법

재판연구원, 2019. 12, 58면.

24) 강재규, “지방자치구현과 지역정당”,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6,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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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법 규정의 헌법적 쟁점

(1) 지역정당 설립의 금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25)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

는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

격을 띠고 있는 당들도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

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대신 지방

선거로의 참가만 허용해 놓으면 그만인데,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

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역정당을 배제하는 현행 정당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도록 한 정당법 규정이 지역정당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헌법

에서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았다.27)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주의는 공고하며, 여기에 세대・이념
갈등까지 더해져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주의 심화를 우려하

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역정당은 지역 단위에서 정당 간 경쟁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

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

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한지 의문이다.

(2)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헌법 제8조 제1항)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단순히 정당을 만들 권리를 넘어, 정당의 목

적과 조직 형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 제3조

25)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결정.

26)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결정.

27) 이정진, “지역 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 – 정당정치의 다양성 및 지방정치의 활

성화 -”, 이슈와 논점 제199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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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당이 반드시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당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

롯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해진 현대 사회에서

는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

다.28) 헌법적 관점에서 이 규정은 정당의 ‘조직 자율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고 생각한다. 정당이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의 상징적 정체성을 훼

손한다. 이는 국가가 정당의 내부 조직 구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3) 지역 기반 정당의 평등권 침해 - 요건의 위헌성 (정당법 제17조 및 제18조)

정당법 제17조와 제18조에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규정은 지역정당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이다. 이 규정은 ‘전국정당’만을 정당의 유일한 모델로 상정하

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복수정당제의 가치를 형식적인 수준으

로 격하시킨다. 특히 이러한 수량적 요건은 정치적 소수자나 지역 기반의 신생

정치 세력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지역 정치 세력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한다.29) 5개 시・도에 걸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

력이 소요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우수한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

한 구조를 고착화한다. 전국적 조직과 활동을 요구하는 정당법상의 전국정당

요건은 정당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에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거대 정당 위주의 전국정당은 현행법 체제 아래

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용이한 반면, 지역적 기반을 가진 정치 세력은 법적 지

위를 얻지 못해 선거운동, 세제 혜택, 기탁금 반환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으며, 다양한 가치가 공존

해야 할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

28) 김종철, “정당법상 위헌요소에 관한 소고: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46면.

29) 한수웅,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6,

185-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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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내용이나 지향에 따른 간접적 차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질적 평등과

정치적 기회균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4)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줌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

스로 해결하여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제

도는 중앙정당 중심의 구조적 성격과 운용으로 지방자치를 중앙당에 예속시킴

으로써 오늘날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세계적 관점에서도 역행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당의 공천권에 종속되는 현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예컨대, 중앙당이 지역당원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후보자를 공천한다

든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중앙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0) 그 사이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정당체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정당이 독

식하면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

다.31)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거대양당인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 모두 가져갔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145곳, 민주당

이 63곳을 확보해 거대양당이 전체 226개 중에서 92.0%인 208개 자리를 가져

갔다.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의석은 18석(진보당 1석, 무소속 17석)에 불

과했다. 지방의회는 거대양당의 점유율이 더욱 높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

의힘은 872석 중 61.9%인 540석, 민주당은 36.9%인 322석을 차지했다. 두 정

당의 점유율은 98.8%에 달했다. 진보당(3석), 정의당(2석), 무소속(5석)의 몫은

10석에 지나지 않았다. 기초의원도 전체 2987명 중에서 국민의힘은 48.0%인

1435석, 민주당은 46.3%인 1384석을 확보했다. 거대양당 비중은 94.3% 차지했

다.32) 거대양당의 독과점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광범위하게 작동하며 ‘카르텔’로

이어지는 토양을 만들어냈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위기로 인식되

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분

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당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

30) 전학선, “지역정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22,

8, 118면.

31) 강원택, “폐쇄적 지역 정당 구조와 정치개혁: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권

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1, 1-20면.

32) 내일신문, “거대양당, 국회・지방의회 90% 이상 장악”, 2026년 1월 2일 기사

(https://www. naeil.com/news/read/57306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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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우선 지방자치를 정치적 자기결정으로 이해할 경우, 지역정당은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중앙정당 중심의 공천

구조가 지역 현안을 주변화시키는 현실에서, 지역정당은 지방자치의 민주적 토

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34) 또한 지역정당은 중앙정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역 현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보

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역정당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로서, 지역정

당을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난립하고 국가의사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

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인구가 많은 지역정당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지역정당은 헌법 제8조 제2항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와는 이질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들어서 지역정당을 통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35)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1. 종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분석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상 전국적 규모 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

해 왔다. 당시 재판소의 주된 논거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담당

하는 기관이므로, 특정 지역에 안주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역정당이 허용될 경우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어 국가적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지역주의 방지론’을 핵심적인

합헌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정당을 국가의 보조 기관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사적 결사의 성격을 지

닌 기본권 주체이며, 국민의 의사는 지역적 의사의 총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33) 강재규, 앞의 논문, 209면; 김효연, “지방자치 및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역정당 도입

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8호, 유럽헌법학회, 2025. 8, 419면.

34) 정인경,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제도 개혁 필요성과 입법권 이해충돌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방안”, 국가법연구 제21집 제4호, 한국국가법학회, 2025. 11, 331면.

35) 김해원,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

구 제28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22. 6, 252-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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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한 것이다.36)

현행 헌법 질서 아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원내

다수파의 형성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규모 정당의 진입

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조치는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적

연고에 기반한 정당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 또

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지역만을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려는 법적 장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지역정당의 설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고, 지역적 이익을 고려한 지역정당이 단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문

제가 있다.37)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지역정당의 배제가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38) 그러나 정당법

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정한 것은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의 배제’라는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볼 때, 지역정당이 단지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9)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근거로 정치적 목표를 스스로 가질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지

지기반을 전국적인 유권자로 할 것인지, 특정 지역의 유권자로 한정할 것인지

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당의 배제는 이미 정당설립의

단계에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40)

또한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17조와 제18조에 명시한 ‘5개 이상의 시・도당
확보’와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보유’라는 기준은 지역주의 정당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미비한 규모의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

았다. 이는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형성 기구’로서의 실질적

36) 한수웅, 헌법학입문 (제6판), 법문사, 2022, 108면.

37) 윤정인, “헌법상 정당조항(제8조) 개정론”, 세계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

국학회, 2023. 4, 179면.

38) 이종수, “정당제 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 현행 정당등록제도 및 정당등록취소제도

와 정치자금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6, 119면.

39) 김종서,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

판 -”, 민주법학 제8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11, 94-97면; 전학선, 앞의 논문,

116면.

40) 한수웅, 앞의 논문, 184-185면; 노기호, 앞의 논문,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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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국적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5

개 광역 단위의 조직을 요구한 입법자의 결단은 합리적 재량 내에 있으며, 인

구 규모를 고려할 때 신생 정당에게도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진입 장벽이라

보기 어렵다. 비록 정당설립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되나, 이는 정당의 영속

성과 전국적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보

았다.41)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정당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해 왔다. 지역정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역시 정치적 안정과 제도 설계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는

헌법에서 지역정당을 명문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상, 현행 전국정당 중심의 정

당법 체계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다.42)

2.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2023년 선고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5인이 위헌 의견43)을 냈

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위헌 정족수 6인 미달로 최종 합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지역정당의 금지가 오히려 거대 정당의 지역 독점 구

조를 강화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44)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주의 방

지라는 목적은 정당설립 자체를 막는 ‘사전적 금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선이

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사후적 조정’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헌재의

위헌 의견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은 현재, 정당법 역시 ‘전국적

통합’이라는 명분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41)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결정.

42) 김종서, 앞의 논문, 88면.

43)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위헌 의견.

44) 위헌의견 중 3인(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거대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

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군소・신생 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 현안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위헌의견 중 2인(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지역정당의 배제가 지

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활성화를 억지하고,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가 정당

간의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개방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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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하향

식 통제’가 아닌 ‘상향식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당이 국가 통합

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거듭날 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규모가 아닌 ‘민주적 운영’과 ‘강령의 민

주성’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마땅하다.

Ⅴ. 지역정당 도입에 관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1. 정당등록 요건의 완화

정당법상 정당의 성립요건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

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성과 지역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의 개념 요건을 구체적 수치로 전환하는 작업을 입

법 정책의 영역으로 보았다.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비례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현행 정당법상의 시・
도당 및 당원 수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만큼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헌성을 인정하였다.45)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동조 제2항의 등록제 요건으로 인해 위축되는 현상은 헌법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복수정당제는 정당설립의 광

범위한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입법자에게 부여된 ‘조직 구비 의무’는

정당의 실체를 확인하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진입 장벽을 높

여 다원적 가치를 대변하려는 신진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명

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군소정당이나 지역정당의 출현 자체를 억

제하려는 입법 의도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정

당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은 비례대표 봉쇄조항이나 정치자금 배분 방식 등

사후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하므로, 설립 단계에서의 원천적 차단은

45) 헌법재판소 2006.3.30. 선고 2004헌마246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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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될 수 없다.46) 정당의 설립 자체를 처음부터 억제하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당법 제3

조(수도 소재 중앙당)와 제17조(5개 시・도당 요건)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

는 것이다. 우선, 모든 정당이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

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주된 사무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당법 제

18조에서 규정하는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1천명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의 유형을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으로 이원화하여 등록요

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지역정당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범위 내에서 1개의 시・도당과 일정 수 이

상의 당원(예: 유권자의 0.1% 또는 최소 수백 명 수준)만 확보하면 법적 지위

를 부여하는 방식이다.47) 이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무분별한 정당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지구당의 부활

2004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지 20년이 경과했다. 당

시 입법은 고비용・저효율 정당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지구

당 운영 과정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을 받고 동원되는 ‘품삯 당원’의 폐단

은 정당정치를 후퇴시켰고, 건강한 풀뿌리 조직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한 점, 지구당의 중앙당 및 당 지도부에 대한 예속화는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적 모순이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48)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조직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로 인해 기초 단위에서의 정치 활동은 ‘당원협의회’라는 임의기구 형태로 운영

되는데, 이는 법정 조직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 감시 밖에 있어,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더 필요한 환경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49) 당

46) 이종수, “시민의 정치적 자유, 정당의 자유와 정당법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경쟁질서 도입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1, 265면.

47) 김하열 교수는 지방자치의 차원에서만 선거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

치정당을 헌법상의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하

열, 헌법강의 , 박영사, 2018, 93면).

48) 정만희,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동아법학 제5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1, 130-131면.

49) 박용찬,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8조 제1항과 정당설립의 자유를 중심으

로 -”, 법학연구 제6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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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협의회는 정식 지구당이 아니므로 후원회를 둘 수 없으며, 현역 의원은 지역

구 사무실을 유지하며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원외 지역위원장은 사무

실 설치와 유급 직원 채용이 금지되어 사실상 정치적 기회균등을 박탈당하고

있다. 과거 고비용・저효율의 정치 구조 개선과 금권선거 근절을 목적으로 단

행된 지구당 폐지는, 오늘날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는 헌법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50) 특히 지구당 폐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 과거와 큰 차이 없이 답습되고 있다는 비판은, 제도적 형식과 정

치적 실재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지구당 부활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

다.51) 지구당 부활 문제는 단순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

점에 놓여 있다.

3. 지역 정당정치의 활성화

(1) 정당법의 개정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의 시작은 지방정치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민주

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

방정치에서 정당 배제를 주장하는 견해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방정치가 수

행하는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행

정적 측면에 국한하여 이해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이중적 구조를 일면적으로 해

석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행정의 우

위를 수용하게 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균열과 갈등을 정면으로 다

루지 않고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정당 설립은 정당법상 엄격한 요건

(중앙당 소재, 시・도당 수, 당원 수)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이 제한이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의 정당구도에서 지역정당은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지

역정당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혼란이나 지역주의 심화가 우려된다면 우선 지방

선거만이라도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선거에 적용하는 것이 적

50) 김수갑, “정당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5,

194-196면; 이종수, “정당활동에의 시민참여와 당내민주주의”,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2. 10, 42면.

51) 박명호, “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의정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44호), 한국의회발전

연구회, 2015, 16면.



82  법학논고 제92집 (2026. 01)

절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소재지와 정당 규모를 제한

하고 있는 정당법 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첫째, 중앙당의 수도 소재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

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을 배제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5개 이상 시・도당을 두고 시・도당
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정당 성립요건

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성립요건이 완화될 경우,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

치자금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도당 대신 지구당과 중앙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독일 사례와 같이 지구당만으로 정당 성립이 가능

하도록 할 경우 지구당에 후원회를 두되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52)

(2) 지역정당 활성화의 세계적 추세와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지역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2011년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꾸준히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역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

본정부의 분권화 정책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고려하

여야 한다. 지역정당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의미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정

당의 적극적인 활동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정당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정책이 지방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된다면, 의회의 입법・의결 및 행정 통제기능의 효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는 지역정당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복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지역 대표성 강화로 이어지

게 될 것이다.53)

52) 이기우, “독일 지역정당의 법적지위와 정책적 함의”,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3호, 한

국지방자치법학회, 2012. 9, 168-171면.

53) 김소연,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조 제72권 제4호(통권 제760호), 법조협회, 2023. 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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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적인 후보자 공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닌 비민주성은 필연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의 독단성과 불투명성으로 귀결된다. 이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

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

라서 정당 공천의 비민주성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도적・법리적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공천 절차의 명문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

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본사항을 상당 부분 정당의 자율(당헌・
당규)에 맡기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공백’은 역설적으로 당 지도부의 자의적

공천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54) 따라서 공천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최소

한의 필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정당 내부 규범이 법적 통제권 밖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둘째, 정당 공천 과정에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공천은

공직 당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예비선거’의 성격을 갖는바, 그 과정 역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당권의 주체는 당원’이라는 민주적 원리

에 입각하여, 후보자 선출 시 당원 총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거나 코커스

(Caucus),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등 당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

되는 경선 제도를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한다.55)

셋째, 하향식 공천 구조의 상향식 전환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 소수

지도부의 추인에 앞서, 당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절차가 공천의

본질적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요식행위를 넘어, 정당 내

부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56)

5. 선거제도와의 연계 및 기탁금 제도의 개선

지역정당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설립 허용을 넘어, 이들이 기성

거대 정당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균등’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54) 이부하, 앞의 논문, 108면.

55) 정만희,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동아법학 제69호,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1, 31-33면.

56) 박용찬, “헌법 제8조와 정당민주주의의 확립 – 현행 정당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

한 연구 -”,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2, 288-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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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입법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의 개혁과 진입장벽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소선

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하고 거대양당에 유리한 구조이므로, 지역정당의 원내 진

입을 돕기 위해 지방선거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헌

법재판소가 판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의 취지에 따라,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정당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탁금 하향 조정 및 반환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권(金權)이 정당 활동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구당(지역위원회)의 부활과 지역정당과의 유기적 연계이다. 과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투명 회계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지구당을 부

활시키되, 이를 지역정당의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중앙집

권적인 정당구조를 타파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정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정치’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지구당이 지역정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정책 발굴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정당 민주주의의 하향

적 전달 구조가 상향적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한 민주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현행 의석수

와 득표율 중심의 배분 구조는 자생력이 부족한 신생 지역정당의 정치적 진입

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당 생태계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지역 정치 활성화 기금’ 등을 신설하여, 일정 수준의 지역 내 지지

를 확보한 정당에 대해서는 중앙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정당이 중앙당의 재정적 시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형 공약을 수립할 수 있는 재

정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Ⅵ. 결론

본 논문은 현행 정당법상 중앙집권적 정당 체제의 한계를 고찰하고, 지역정

당의 도입과 지구당 부활이 지니는 헌법적 당위성과 실천적 과제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2004년 정당법 개정 이후 유지되어 온 ‘전국정당 체제’는 과거

의 정치부패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중앙 예속화

와 정당정치의 과점화를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법적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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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정당의 부재와 지구당 폐지는 지역의 특수

한 현안이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헌법 제

8조가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제117조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형

해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에서 드러났듯, 지역주의 방지라는 입

법목적이 정당설립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의 적정성을 정당화하기에는 현

대 사회의 정치적 다원주의 요구가 매우 거세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법의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당

강제 조항과 과도한 시・도당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소수정당이

법적 지위를 얻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을 전제로 한 지구당의 부활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원외 정치인과 신진 세력에게 공정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셋째, 선거제도와 재정 지원 체계의 민주적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정당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기

탁금 및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결국 지구당의 부활과 지역정당의 허용은 단순히 정당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지도부에서 당원으로

분산시켜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다. 입법자는 과거의 부패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성숙한 시민의식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투명성을 신

뢰하며 ‘하향식 통제’가 아닌 ‘상향식 참여’가 가능한 정당법 체제를 재설계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가 수반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불신의 늪을 벗어나 지역과 국가의 복리를 증진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중추

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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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Local Parties

to Realize Intra-party Democracy

57)Kim, Min-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entralized party structure caused by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political party under the current Political Parties Act, and to seek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ocal political parties and specific leg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freedom of establishing political

parti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current Political Parties Act stipulates strict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requiring a party to have its central office in the capital, secure five or

more city/do parties, and have more than 1,000 members for each city/do

party. Although these provisions have been upheld as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the pretext of ensuring national scale and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minor parties, they have practically served as a structural

barrier—legislating an oligopoly centered on the two major parties and blocking

the entry of local political forces into the institutional sphere. Consequently,

local politics has become subordinate to national politics as a lower unit,

creating a structural contradiction where local councilors are more sensitive

to the intentions of central party nominators than to those of local resident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at the current system contains the following

constitutional issues. First, it essentially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under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includes the "right to organizational autonomy" of parties. Second, i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al political opportunity by

imposing structural disadvantages on new regional political forces. Third,

the monopoly of nomination rights by the central party and the top-down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Ph. 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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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structure undermine the principle of resident autonomy, which

is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and hinder the pluralis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realize genuine local decentralization and party democracy.

First, the requirements for a "central office located in the capital" and "five

city/do parties"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should be relaxed to recognize

the legal status of local political parties that represent regional specificities.

Second, in local elections within the regions where local political parties

operat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the

deposit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survival

of minor parties. Third, the "local party chapters" system should be restored

under the premise of a transparent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linked

with local political parties to secure a channel for resident-centered daily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political

separation of powers" that returns local politics, which has been co-opted

by the center, to the residents, and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futur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and legislation

related to local autonomy.

Keywords : Local Political Party, Local Party Chapters, Freedom of 
Establishment, Political Parties Act, Local Autonomy, Party 
Democracy, Nomination System


